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 환기가 불충분한 제한된 장소 출입 전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3 구출을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2 기본적인 사전 안전조치 미실시 

및 안전수칙 미이행 

 ▲ 작업 전·중 환기 미실시 

 ▲ 작업중 가스농도 미측정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미착용 

2017.6.22(목) 17시 11분경 전북 군산 소재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이물질로 막힌 하수관거 정비작업를 위해 근로자(1명)가 맨홀 내부 점검 후 

올라오던 중 산소결핍(또는 유해가스 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하였고,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1명)가 구조 도중 의식을 잃고 추락(2명 사망)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3 삼각대, 안전대, 구명밧줄 등 구조(대피)용 기구의 미비치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등 내부 

 

 

작업 위험요소 인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실제 작업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철저 

출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설치 

안전장비 목록 

  - 가스농도측정기 

  - 환기팬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맨홀), 안전대, 구명밧줄 등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 산소 :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 10ppm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미만 

  - 탄산가스 : 1.5%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10%미만 

작업전,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적절한 환기방법 

  - (급기) 공기 토출구를 

작업자 머리에 위치 

  - (배기) 공기 유입구를 

작업공간 깊숙히 위치 

 
맨홀 내부에서 양수기 사용시 내연기관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배기가스가 발생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연락체계(무전기 등) 구축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사업안내/신청 

직업건강 -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신청 

관할구역 선택 

담당자 유선연락 및 방문 수령 

우 리  공 단 에 서 는  밀 폐 공 간  작 업 시  질 식 재 해  예 방 을  위 하 여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